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2,276,000 11,768,280

일반회계 374,775,000 11,243,250

특별회계 17,501,000 525,030

기타특별회계 17,501,000 525,03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252,916 37,587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3,491,058 104,732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110,000 33,300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92,468 5,774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557 1,997

드림빌특별회계 6,090,364 182,711

건축진흥특별회계 400,000 12,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55,223 43,65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42,414 103,27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96,18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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